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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결과 통보서

현대해상 대표이사

- 아 래 -

접수번호 통보일자 광고매체
(유형) 상품명 심의결과 승인번호

2022019480 20221115 홈쇼핑-판매방송 마음플러스상해종합보험 적격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
76562호(2022.11.15)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기원합니다.

2. 손해보험광고·선전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귀사의 판매광고물에
대한심의결과를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부적격(조건부승인) 심의의견 비고

-01. 0008) 금융상품 명칭으로 명확히 안내할것 : "병치레든" -> 질병이든

-02. 0049,0132) 약관상 담보명 및 특약사항 노출할것 : 자동차사고벌금,

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,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, 화재손해(주택)

-03. 0109) 깁스치료 :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깁스치료시 보상됨을 안내할것

-04. 0120) 간병인비용부담 ->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"을 지급하는 특약인데,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것처럼

오인하게 하는 음성 문구시정할것

-05. 0103) 하단에 특약사항 안내시 : 보장내용과 글씨크기 비슷하게 표시하여 가독성 높일 것

-06. 0148) 경품이 노출되어 있는 동안 화면 하단부에 의무표시문구 함께 표시하고 경품지급조건 음성안내 할것

-07. 손해보험 판매자격 안내할것

-08. 방송전반) '운전자+상해+간병+화재' 옆에 '기본+특약' 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크기로노출할것

-ㅇ 심의의견 반영하여 수정 완료됨

* 심의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협회가 이 보험상품 광고의 내용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,
이 상품광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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